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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대규모대규모대규모대규모 공익사업공익사업공익사업공익사업 본격적으로 시행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이 전면전면전면전면 수용방식수용방식수용방식수용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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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규모대규모대규모대규모 공익사업공익사업공익사업공익사업 시행시행시행시행대규모대규모대규모대규모 공익사업공익사업공익사업공익사업 시행시행시행시행

* 공익사업이 전면수용방식으로 전환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 ‘현금 보상’을 원칙적인 보상 수단으로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공익사업 수행 시 막대한 보상자

금이 일시에 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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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역대 정부의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 현황

연도별 보상금

1993 75,758 

1994 78,273 

1995 89,984 

1996 90,825 

1997 102,507 

437,347 

문민정부문민정부문민정부문민정부문민정부문민정부문민정부문민정부 국민정부국민정부국민정부국민정부국민정부국민정부국민정부국민정부

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 M.B.M.B.M.B.M.B.정부정부정부정부M.B.M.B.M.B.M.B.정부정부정부정부

연도별 보상금

1998 75,849 

1999 67,988 

2000 78,436 

2001 70,108 

2002 81,751 

374,132 

연도별 보상금

2003 100,352 

2004 161,850 

2005 172,615 

2006 299,000 

2007 252,000 

98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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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93 ‘98 ‘03 ‘08

-1993년 ~ 2005년 까지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임.

-2006년 이후는 추정치임.

연도별 보상금

2008 225,000 

2009 230,000 

2010 400,000 

8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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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일시에 다액의 보상금이 유통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나 보상자 에게도 부작용이 발생함.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

보보보보 상상상상 자자자자보보보보 상상상상 자자자자

- 보상자금에 대한 예산 및 현금 유동성 확보가
어려움

- 개발지역 인근 지가 상승

: 막대한 자금 유출로 인근지역 투기화

- 개발이익이 공유 안됨

: 개발이익이 배제된 보상금 수령

- 대체토지 취득을 통한 재정착 기회 상실

현금현금현금현금 보상보상보상보상

의의의의

대체대체대체대체 수단수단수단수단

필요필요필요필요

현금현금현금현금 보상보상보상보상

의의의의

대체대체대체대체 수단수단수단수단

필요필요필요필요

대토보상대토보상대토보상대토보상 도입도입도입도입대토보상대토보상대토보상대토보상 도입도입도입도입

-2007년 10월 17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
항
- ‘토지 소유자가 원하
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
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
업계획을 고려하여 토지
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
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
상할 수 있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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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토보상제도

1. 대토보상의 의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하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수용 받는 자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

되는 토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보상

2. 대토보상의 도입배경

-보상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도모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을 공유와 함께 재정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대한 자발적 협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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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토보상제도

3. 대토보상 절차

보상계획
공고

(대토보상
시행안내)

보상계획
공고

(대토보상
시행안내)

보상
감정평가

보상
감정평가

손실보상
협의 요청
(대토보상
세부시행
기준안내)

손실보상
협의 요청
(대토보상
세부시행
기준안내)

대토보상
신청 및

대상자 결정

대토보상
신청 및

대상자 결정

조성토지
소유권 이전

조성토지
소유권 이전

공급계약
체결

공급계약
체결

조성토지 공급신청
및

대상토지 결정

조성토지 공급신청
및

대상토지 결정

보상계약 및
소유권 이전
보상계약 및
소유권 이전

조성토지
공급공고
(대상자

개별 통보)

조성토지
공급공고
(대상자

개별 통보)

<보상금 지급유예>

<보상금과 공급대금
상계처리>

명의명의명의명의 변경변경변경변경 금지금지금지금지

((((옵션옵션옵션옵션 시점시점시점시점) ) ) ) 대토보상계약체결대토보상계약체결대토보상계약체결대토보상계약체결 1111년년년년 후후후후
대토보상 또는 현금보상 재선택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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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토보상제도

4. 대토보상의 주요 내용[화성.동탄(2)지구]

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 60㎡, 상업지역 : 
150㎡, 공업지역 : 150㎡, 녹지지역 : 200㎡, 도시지역 외의 지역 : 6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 우선순위 :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 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

① 1순위 : 현지인으로 개인별 전체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액과 채권보상
(현지인 신청에 의한 채권보상)액 합계 비율이 높은 자

② 2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③ 3순위 : 수용재결에 의해 양도할 경우 대토물량이 남는 경우에 한해 대토보상

공급토지공급토지공급토지공급토지
등등등등

공급토지공급토지공급토지공급토지
등등등등

대상 용도
대토

공급한도
1인당

지분한도 소유형태 공급가격

주택
용지

블록
형

공급계획

물량 50% 

이내(금액)

330㎡ 이내
공동소유(공
급조건에서
정하는 세대

수 이내)

감정평가금액

공 동 1필지 330㎡ 이내
공동 또는
조합형태 일반분양가격

상업
용지

상업
시설

공급계획

물량 50% 

이내(금액)

1,100㎡ 이내
단독,공동

또는 조합

형태

감정(예정)가격에 일반경쟁입
찰 결과에 따른 용도별 평균

낙찰률을 곱하여 결정(단, 평균
낙찰률의 120%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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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기기 타타타타기기기기 타타타타

- 대토 신청 보상금에 대하여 이자율이자율이자율이자율 적용적용적용적용(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과세과세과세 이연이연이연이연(조특법 제77조의 2)

: 대토신청토지에 대한 협의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대토로 받은

조성토지를 처분할 때에 종전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일괄 납부

-전매전매전매전매 금지금지금지금지

: 대토보상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 금지

-대토보상대토보상대토보상대토보상 옵션제옵션제옵션제옵션제

: 대토보상 신청자가 그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기존의 계약을 지속

하여 대토보상을 받을 것인지 현금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1회

에 한하여 부여

Ⅱ. 대토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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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토보상제도

5. 정부의 대토보상 활성화 정책

2007년 10월 대토보상 도입대토보상 도입

2008년 2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2009년 11월 보상금 관리강화 방안 마련보상금 관리강화 방안 마련

2010년 4월 대토개발리츠 도입대토개발리츠 도입

1. 대토 보상 신청 면적 상향 조정

2. 대토개발리츠 설립 방안 마련

3. 대토보상 옵션제 도입

1. 대토개발리츠 도입

2.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 가능

3. 공공택지를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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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토보상제도

6. 대토보상 시행 현황
2013년 10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연번연번연번연번 사업지구명사업지구명사업지구명사업지구명
총총총총 토지토지토지토지
보상비보상비보상비보상비

현금현금현금현금 보상보상보상보상 채권채권채권채권 보상보상보상보상
대토대토대토대토 보상보상보상보상

대토보상대토보상대토보상대토보상
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

대토공급대토공급대토공급대토공급
((((예정예정예정예정))))일자일자일자일자

당초당초당초당초 대토대토대토대토 보상보상보상보상 현금현금현금현금 전환전환전환전환 대토대토대토대토
공급액공급액공급액공급액금액금액금액금액 비율비율비율비율 금액금액금액금액 비율비율비율비율 금액금액금액금액 비율비율비율비율 금액금액금액금액 비율비율비율비율

1 위례 63,853 7,891 12.4% 7,226 11.3% 1,667 2.6% 523 31.4% 1,144 2009.02 2013.01

2222 서울서울서울서울 강남강남강남강남 6,118 6,118 6,118 6,118 4,596 4,596 4,596 4,596 75.1%75.1%75.1%75.1% 729 729 729 729 11.9%11.9%11.9%11.9% 930 930 930 930 15.2%15.2%15.2%15.2% 137 137 137 137 14.7%14.7%14.7%14.7% 793 793 793 793 2010.032010.032010.032010.03 2011.122011.122011.122011.12

3 화성동탄2 37,317 24,108 64.6% 12,568 33.7% 838 2.2% 98 11.7% 0 2009.09 미정

4 하남 미사 38,635 24,988 64.7% 12,265 31.7% 1,423 3.7% 41 2.9% 0 2011.12 2013.03

5 양주 옥정 18,052 16,099 89.2% 1,464 8.1% 535 3.0% 46 8.6% 0 2008.01 2012.09

6 충남도청이전도시 4,852 2,758 56.8% 745 15.4% 244 5.0% 92 37.7% 152 2008.05 2012.06

7 평택국제화계획 19,374 8,957 46.2% 10,205 52.7% 170 0.9% 17 10.0% 0 2010.04 미정

8 인천 검단 31,255 15,400 49.3% 15,635 50.0% 219 0.7% 0 0.0% 0 2010.07 2014.03

9 당진대덕수청 2,108 1,576 74.8% 369 17.5% 163 7.7% 5 3.1% 158 2008.04 2010.12

10 양주 회천 14,974 10,582 70.7% 4,304 28.7% 90 0.6% 2 2.2% 0 2009.01 2014.12

11 구리 갈매 7,144 4,242 59.4% 2,779 38.9% 123 1.7% 0 0.0% 0 2011.09 2013.06

12 시흥 장현 7,059 6,222 88.1% 759 10.8% 78 1.1% 0 0.0% 0 2008.09 2012.12

13 고양 원흥 5,752 4,873 84.7% 816 14.2% 64 1.1% 0 0.0% 0 2010.08 2012.05

14 부산 명지 8,442 5,112 60.6% 3,278 38.8% 52 0.6% 0 0.0% 0 2010.06 2013.11

15 석문국가산단 2,339 1,369 58.5% 923 39.5% 50 2.1% 13 26.0% 37 2008.06 2011.09

16 공주 월송 1,357 1,090 80.3% 200 14.7% 67 4.9% 0 0.0% 0 2008.04 2013.06

17 남양뉴타운 8,152 5,662 69.5% 2,319 28.4% 34 0.4% 0 0.0% 0 2009.01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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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연번연번연번 사업지구명사업지구명사업지구명사업지구명
총총총총 토지토지토지토지
보상비보상비보상비보상비

현금현금현금현금 보상보상보상보상 채권채권채권채권 보상보상보상보상
대토대토대토대토 보상보상보상보상

대토보상대토보상대토보상대토보상
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

대토공급대토공급대토공급대토공급
((((예정예정예정예정))))일자일자일자일자

당초당초당초당초 대토대토대토대토 보상보상보상보상 현금현금현금현금 전환전환전환전환 대토대토대토대토
공급액공급액공급액공급액금액금액금액금액 비율비율비율비율 금액금액금액금액 비율비율비율비율 금액금액금액금액 비율비율비율비율 금액금액금액금액 비율비율비율비율

18 대덕R&D특구 3,701 2,016 54.5% 1,615 43.6% 74 2.0% 0 0.0% 15 2010.02 2011.12

19 시흥 목감 4,153 3,647 87.8% 481 11.6% 26 0.6% 0 0.0% 0 2008.02 2014.02

20 고양 향동 10,597 9,515 89.8% 1,032 9.7% 90 0.8% 41 45.6% 0 2009.01 2015.12(미정)

21 서울 서초 3,006 2,368 78.8% 638 21.2% 21 0.7% 21 100.0% 0 2010.04 2012.05

22 대구테크노폴리스 7,681 5,784 75.3% 1,875 24.4% 17 0.2% 4 23.5% 13 2008.10 2010.09

23 군산신역세권 1,867 1,542 82.6% 302 16.2% 9 0.5% 0 0.0% 0 2010.03 미정

24 고흥 남계 234 158 67.5% 69 29.5% 7 3.0% 0 0.0% 0 2008.09 2015.01

25 김해 진영2 1,059 809 76.4% 245 23.1% 5 0.5% 0 0.0% 5 2008.01 2011.11

26 완주 삼봉 634 588 92.7% 41 6.5% 5 0.8% 0 0.0% 0 2008.02 미정

27 공주 효천 1,006 923 91.7% 81 8.1% 3 0.3% 2 66.7% 0 2008.10 2015.06

28 대구 연경 2,481 2,217 89.4% 261 10.5% 2 0.1% 0 0.0% 0 2009.06 미정

29 시흥 은계 5,348 2,084 39.0% 1,648 30.8% 27 0.5% 0 0.0% 0 2012.03 미정

30 빛그린국가산단 2,005 629 31.4% 32 1.6% 1 0.0% 0 0.0% 0 2012.12 2014.12

31 장항국가산단 1,191 517 43.4% 36 3.0% 0 0.0% 0 0.0% 0 2012.10 2014.12 

32 파주 운정3 27,780 10,426 37.5% 1,402 5.0% 34 0.1% 0 0.0% 0 2012.12 2014.12

33 부천오정물류 1,412 82 5.8% 397 28.1% 87 6.2% 0 0.0% 0 2013.06 2015.09

34343434 전주전주전주전주 만성만성만성만성 841 841 841 841 304 304 304 304 36.1%36.1%36.1%36.1% 34 34 34 34 4.0%4.0%4.0%4.0% 179 179 179 179 21.3%21.3%21.3%21.3% 0000 0.0%0.0%0.0%0.0% 0000 2013.062013.062013.062013.06 2015.032015.032015.032015.03

합계합계합계합계((((비율비율비율비율::::평균평균평균평균)))) 351,779 351,779 351,779 351,779 189,134 189,134 189,134 189,134 64%64%64%64% 86,773 86,773 86,773 86,773 21.3%21.3%21.3%21.3% 7,334 7,334 7,334 7,334 2.7%2.7%2.7%2.7% 1,042 1,042 1,042 1,042 11.3%11.3%11.3%11.3% 2,317 2,317 2,317 2,317 

자료 제공 :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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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토보상제도

7. 대토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구구구 분분분분 문문문문 제제제제 점점점점 개선개선개선개선 방안방안방안방안

장기의장기의장기의장기의

사업사업사업사업 기간에기간에기간에기간에

따른따른따른따른

대토보상권대토보상권대토보상권대토보상권

의의의의 현금화현금화현금화현금화

방안방안방안방안 마련마련마련마련

-토지조성사업에 장기간(4~5
년 소요
-대토보상권 유지를 전제로
장기간(4~5년) 현금사용 불
가하여 생활자금 및 긴급자
금 조달 차단
-중도 현금보상 전환시 대토
보상권 소멸
-대토보상권 유지를 전제로
현금 유동성 확보가 필요

-사업시행자와 금융기관의 협약
을 통해 대토보상권 자체를 담보
로 하는 현금과 방안 모색
-대토보상권의 신탁(처분신탁,담
보신탁)을 통한 수익권증서를 기
초로 현금화
-대토보상권을 대토개발리츠에
현물출자한 후 대토개발리츠의
주식을 담보로 현금화

대토보상대토보상대토보상대토보상

면적면적면적면적 제한제한제한제한

완화완화완화완화,,,,삭제삭제삭제삭제

- 주택용지: 990 ㎡, 상업용지 :
1,100 ㎡로 제한
- 면적 제한으로 인하여 고액
대토보상자의 참여 제한

- 면적완화를 통하여 공동주택 사
업을 위한 고액 보상자의 참여와
사업용지에 대한 고액보상자의 참
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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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구 분분분분 문문문문 제제제제 점점점점 개선개선개선개선 방안방안방안방안

대토대토대토대토 공급공급공급공급

용지용지용지용지, , , , 시기시기시기시기,,,,

가격의가격의가격의가격의

조기조기조기조기 확정확정확정확정

-공급용지,시기,가격에 대한
확정 지연으로 불안감 가중
- 특히, 공급 시기 지연에 따
른 공급 가격의 유동성 및 가
격 확정 지연으로 사업수행
불가능 사태 우려

- 조기 확정을 위해 택지개발촉진
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
(현재의 공급가능시기에 선행한 공
급 시기 및 가격 확정 필요)
- 대상 필지에 대한 추정감정가 등
을 통한 가격 조기 확정(사후정산)

전매전매전매전매 금지금지금지금지, , , , 

처분처분처분처분 제한제한제한제한

규정의규정의규정의규정의 완화완화완화완화

- 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
(토지보상법 제63조제3항)
- 수인의 지주가 공동(개발)
사업을 통해 분양하고자 하
는 경우 토지소유권 이전 등
기 후 3년 내 처분 제한(신탁,
대토 개발리츠 등 제외),

- 전매제한 시기를 소유권이전등
기시가 아닌 대토 공급시로 단축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와 동일)

- 대토 공급 이후 개발사업을 통한
분양이 가능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14대토보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Ⅱ. 대토보상제도

구구구구 분분분분 문문문문 제제제제 점점점점 개선개선개선개선 방안방안방안방안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과세이연의과세이연의과세이연의

연장연장연장연장

-공동 사업(조합,대토개발리
츠 포함)시 양도로 보아 양도
소득세 납부의무 발생
- 공동개발사업이 필연적인
대토개발사업의 경우 과세이
연 혜택의 의미 상실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혜택을
대토 공급 후 경과 년도로 하거나
개발사업 청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필요

기기기기 타타타타

-부재지주 참여 확대

-민간 전문 사업자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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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토개발리츠를 활용한 대토보상 활성화

1. 대토개발리츠의 의의

: 다수의 대토 보상자들이 대토보상권을 현물 출자하여 대토보상용지의 개발 사업을

통해 그 수익을 투자자인 대토보상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관인 주식회사

2. 대토개발리츠의 설립 및 사업구조

대토개발리츠대토개발리츠대토개발리츠대토개발리츠대토개발리츠대토개발리츠대토개발리츠대토개발리츠

택지개발택지개발택지개발택지개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
택지개발택지개발택지개발택지개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

대토보상자대토보상자대토보상자대토보상자대토보상자대토보상자대토보상자대토보상자

시공사시공사시공사시공사시공사시공사시공사시공사

자산관리회사자산관리회사자산관리회사자산관리회사(AMC)(AMC)(AMC)(AMC)자산관리회사자산관리회사자산관리회사자산관리회사(AMC)(AMC)(AMC)(AMC)

자산보관회사자산보관회사자산보관회사자산보관회사자산보관회사자산보관회사자산보관회사자산보관회사

사무수탁회사사무수탁회사사무수탁회사사무수탁회사사무수탁회사사무수탁회사사무수탁회사사무수탁회사

법률법률법률법률,,,,회계회계회계회계,PM,PM,PM,PM법률법률법률법률,,,,회계회계회계회계,PM,PM,PM,PM

대토보상권 토지 소유권

대토 수의계약 공급

현물출자

주식 발행

용역비 지급

용역 제공

공사비 건축 시공

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대출실행

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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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토개발리츠를 활용한 대토보상 활성화

3. 대토개발리츠의 특례(규정)

주식공모 배제주식공모 배제

주식분산 배제주식분산 배제

현물출자 특례현물출자 특례

주식상장 배제주식상장 배제

-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까지 주식총수의 30% 이상 일반청약의무 배제

-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배제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대토보상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받기

로 한 금액을 현물출자 가액으로 함(감정평가 배제)

- 현물출자시 검사제도 배제

- 현물출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보고 배제

- 영업인가 이전에도 현물출자 가능

-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전액 현물출자 가능

- 주식 상장의무 배제

17대토보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Ⅲ. 대토개발리츠를 활용한 대토보상 활성화

3. 대토개발리츠의 장점

-토지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80% 이상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토보상권 금액의 130% 범위내에서 수의 계약

-상업용지의 경우 우수한 입지를 감정가를 기준으로 평균낙찰률 120% 범위내에서 공급

-AMC 및 민간 전문 개발업자의 참여로 전문성을 통한 수익성 제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의 관리.감독으로 안정적인 사업수행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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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토개발리츠를 활용한 대토보상 활성화

4. 대토개발리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구구구구 분분분분 문문문문 제제제제 점점점점 개선개선개선개선 방안방안방안방안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세이연과세이연과세이연

-대토개발리츠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조세
특례제한법 제77조의 2) 불가
- 현물출자 시점에 과세이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발생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종료 시점
을 대토개발 리츠의 청산시점
또는 사업개시 후 경과 년도 규정
하는 방법으로 관련법 개정

영업인가의영업인가의영업인가의영업인가의

탄력적탄력적탄력적탄력적 운용운용운용운용

-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 전
사실상 영업인가 제한
- 대토개발리츠의 경우 현물
출자로 실질적으로 영업이 개
시되는 특성이 있음

- (예비)인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영
업인가 전이라도 일정범위의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실질적인 영업인가는 대토공급
계약 체결 이후에 신청

영업인가영업인가영업인가영업인가 전전전전
일정목적의일정목적의일정목적의일정목적의
대출대출대출대출 실행실행실행실행

- 현물출자로 인하여 양도소득
세 납부의무 발생
-현물출자 이후 영업인가 시까
지 생활자금,긴급자금 필요

- 영업인가 전이라도 일정목적과
일정 범위내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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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토개발리츠를 활용한 대토보상 활성화

구구구구 분분분분 문문문문 제제제제 점점점점 개선개선개선개선 방안방안방안방안

취득세취득세취득세취득세 감면감면감면감면

규정규정규정규정 신설신설신설신설

-대토보상자가 향후 대토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
항)
- 대토개발리츠의 경우 대토
취득시 취득세 면제규정 없음

-공동사업,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대토개발리츠의 경우에도 대토 취
득시 취득세 면제 규정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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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 대토 보상 이후 공급 받은 대토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성 창출이 대토보상 활성화의 Key !

-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전문 부동산 개발업자 및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 !

대대대대 토토토토대대대대 토토토토

우량우량우량우량
입지입지입지입지
우량우량우량우량
입지입지입지입지

저렴한저렴한저렴한저렴한
공급가공급가공급가공급가
저렴한저렴한저렴한저렴한
공급가공급가공급가공급가

대토개발리츠대토개발리츠대토개발리츠대토개발리츠대토개발리츠대토개발리츠대토개발리츠대토개발리츠 대토보상대토보상대토보상대토보상 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대토보상대토보상대토보상대토보상 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

전문가전문가전문가전문가
참여참여참여참여

---- 수익수익수익수익
극대화극대화극대화극대화

전문가전문가전문가전문가
참여참여참여참여

---- 수익수익수익수익
극대화극대화극대화극대화

관련부서관련부서관련부서관련부서
관리감독관리감독관리감독관리감독
----안정적안정적안정적안정적
사업구조사업구조사업구조사업구조

관련부서관련부서관련부서관련부서
관리감독관리감독관리감독관리감독
----안정적안정적안정적안정적
사업구조사업구조사업구조사업구조

- 인근지가 상승 억제

- 개발이익 공유를 통한

피수용자 권리 보호

- 주민 재정착 유도

- 사업시행자 현금 보상

부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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